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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주요 내용 및 의견 요지 

- 본 개정안은 형법상 모욕죄의 처벌기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
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임.

- 그러나 형법상 모욕죄 역시 국제인권기준에 위배하여 폐지론이 있
는 상황에서, 더욱 과중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본 개정안은 
위헌의 소지가 높은 법안임.  

2. 일반 형법상의 모욕죄도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하고 위헌성
이 높아 논쟁적 법제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  

-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더라도 ‘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
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’을 표현하는 것을 형
사처벌하고 있음. 그러나 이러한 형사범죄의 구성요건으로서 ‘모욕’
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판단자의 주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
있는 개념으로써 일반인, 심지어 판사조차도 어떤 표현이 모욕적인
지 아닌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움. 몇 개의 모욕죄 판례들을 보
더라도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사표시에 대해 모욕죄를 인정하는 
분명한 기준이나 일관성을 찾기 어려움.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
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뜨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‘모
욕’에 해당하여 모욕죄 유죄 판결 받은 사례1) 등은 일반인의 법감
정에도 합치하지 않아 화제가 된 바 있음. 이에 모욕죄에 대하여는 
여러 차례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폐지법안들도 다수 발의되어 있
는 상태임.2)  

1) , 法 "주먹 쥐고 눈 '부릅'…모욕죄 해당" (2015. 9. 9.) 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18622919 

2)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(유승희의원 대표발의, 2001558 / 금태섭의원 대표발의, 2002343) 



- 이러한 불명확한 ‘모욕’ 개념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 모욕죄는 
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
게 침해할 위험이 높음. 또한 일상적이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도 
없는 표현행위를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수사력 등 국가 자원의 낭
비이면서 일반 국민에게 평생의 전과기록을 남길 수 있는 것으로 
비례의 원칙에도 위반할 소지가 높음. 또한 모욕죄에는 공익적 목적
에 따른 위법성조각사유도 적용되지 않아, 공인들이 자신에 대한 비
판적 여론을 차단하는 데에 남용되기도 함.  

-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 형법상 모욕죄는 위헌의 논쟁이 끊이지 않
고 있는 법제임. 또한 UN 인권위원회는 사실적 주장이 아닌 단순한 
견해나 감정 표현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됨을 선언
하였고,3)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한국 정부에 이를 지적한 
바 있어4), 모욕죄는 이러한 국제기준과 권고에도 정면으로 위배하
고 있음. 

3. 모욕 행위에 대하여 매우 과중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
는 본 개정안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더
욱 높은 법안임. 

- 본 개정안은 모욕행위에 대하여 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
하의 벌금’을 규정하고 있음.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물리적 폭력
을 가하는 폭행죄의 형량(형법 제260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
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), 사람에 대해 직접적으로 해악
을 고지하는 협박죄(형법 제283조,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

3) General Comment 34, para. 47, “[P]enal defamation laws. . . should not be applied with regard to 

those forms of expressions that are not, of their nature, subject to verification.” 

4) 뤼 한국보고서, para 27. “With regard to opinions, it should be clear that only patently 

unreasonable views may qualify as defamatory”



의 벌금)보다 훨씬 높으며,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·위력 사용 간음죄
(형법 제302조, 5년 이하의 징역)와 유사한 수준임. 

- 위와 같이 모욕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가 위헌성 논란이 있는 
상황에서, 이처럼 더욱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는 본 개정안은 헌법상
의 과잉금지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은 위헌적 
법안임. 

<끝> 


